
종교인 소득에 관련해서는 기존 세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소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인 소득을 근로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각각의 소득 종류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근로소득이란, 우리가 흔히 직장을 다녀서 그 곳에서의 근로를 대가로 받는 금품, 급여 

등을 말한다.

근로소득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숙지하고 있어

야 기존에 지급받고 있던 사례비 등의 금품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경조금, 학자금 등이 있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있다. 그리고 식사와 식사대가 있다. 식사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

세 받을 수 있고 식사대로 지급 받는다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인원수(6세 이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출산 및 보육수당도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종교

인 분들이 사택 제공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봤을 때의 비과세 항목들이다. 우선 기타소득이란 

다른 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일시적, 비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러한 소득 중에서도 

법에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기타소득에서도 비과세 항목들이 있는데 근로소득에서의 비과세 항목과 거의 유사하지만 경

조금은 비과세항목에서 제외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을 소득대장에 작성할 때, 항목별로 비과세 항목은 따로 명시해두고 

신고해야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